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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53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규정 개정(안) 공포 시행

       제53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며 심의 의결한 규정 

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     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내역

         ○ 일시 : 2016. 3. 25.(금), 16:00~16:45

         ○ 장소 : 15층 소회의실

         ○ 참석 : 사규심의위원 11명 중 8명 참석

     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

   

붙임 1. 제53차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

     2. 민원처에관한내규 개정(안) 1부

     3. 재산관리규정 개정(안) 1부

     4.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 1부 

     5. 일상감사요청서 1부. 끝.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연번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
처리

계획

1 민원처리에관한내규 개정안

○ 법률 제명(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→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)변경에 따라 용어

수정(제2조, 제2조 제1항~2항, 제5조

제1항~2항, 제7조 제1항~3항)

○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

한 경우 감사실에서 조사처리(별표1의 3호)

상위법령

개정에 의한

규정 개정

공포

시행

2 재산관리규정 개정안

○ 제23조(임대료 등) ①항 수정

-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

가액으로 연간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결정

○ 제23조(임대료 등) ②항 신설 

- 각 호 따르는 사항을 ②항에 신설 등

수정의결 〃

3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

○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이 동 조례시

행규칙 제8조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

준용조항 개정

○ 축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합병으로 농·

수·축협중앙회를 농․수협중앙회로 개정

상위법령

개정에 의한

규정 개정

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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